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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advance directives (AD)와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의 운영에 대해 개괄하면서, 한국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

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의료의향서를 포함하여 AD와 POLS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의 제도적 운영에 대비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은 미국의 AD가 생전유언과 durable power of attorney (DPA)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을 밝히면서, 생전유언과 DPA가 지닌 장점과 단점뿐만 아니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

하고 있으며, 생전유언이든 DPA든 AD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미국의 POLST 
제도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AD와 POLST를 비교함으로써 필자는 POLST가 AD를 대체하는 것은 아
니며,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전

의료지시나 사전의료의향서는 정확하게 미국의 AD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AD 중 생
전유언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DPA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
안할 때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장차 대리결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라도 지인이나 가족 중 1명이든 아니면 가족 전체든 대리인 지정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
인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학술적 담론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

러 한국의 사전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단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취급되지 않
으려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 기관이 도입되는 등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색인어

사전지시, 생전유언, 대리인,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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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과거와 달리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개별 의사

에서 기관 소속의 의사로 변화하면서 환자에 대
한 의학적 결정이 자신의 의학적 상태를 지속적

으로 관찰한 의사에 의해 수행되거나 환자의 인
생관이나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사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삶의 
말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학적 결정에 대한 모
델도 과거와 같이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입
각한 판단에서 환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판단

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아직은 자율

성 존중이 사회 깊숙이, 특히 의료적 현실에 깊
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

로 자율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게다가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의 시기

가 인위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자, 사람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

나 유보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

나 많은 경우 임종기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을 상
실한 환자들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자율성을 직
접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

가 많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유언과 같

이 자신의 의사를 미리 명시적으로 밝혀 놓음으

로써 자신이 직접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를 대비하여 놓고자 한다. 이러한 발상이 제도화

된 것이 생전유언(living will)이었고, 생전유언

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의료 결정에 대한 대리인

을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두 방식

을 미국은 “advance directives (AD)”라고 부
르며 거의 모든 주가 그 시행에 관한 법률을 지
니고 있다(필자는 “advance directives”를 “사
전지시”로 번역하지만, 이 글에서는 국내의 “사
전의료지시”나 “사전의료의향서”와 비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 약간의 혼란이라도 막고자 

“AD”로 축약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은 AD와 관련된 법률적 제도를 도입하

고 있지 않다. 2009년에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입법 권고를 통
해 미국의 AD 제도 중 일부, 즉 생전유언에 대
한 제도적 시행만이 권고되고 있다. 미국은 AD
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사와 환자가 작성하

는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
ment (POLST)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대법원 
판결에서 자기결정권의 직접적인 행사에 해당하

는 제도로서 의사와 함께 작성한 사전의료지시

를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춘 사전의료지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

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

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

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

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

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

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

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

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

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1]. 

위 판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결정

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사전의료지시는 의료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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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결정한 것으로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

고 있어 POLST와 동일한 작성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평소에 작성한 사전의료지시는 다음

과 같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단지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로 취급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

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을 직접 상

대방으로 하여 작성하거나 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환자의 의사결

정능력, 충분한 의학적 정보의 제공, 진지한 

의사에 따른 의사표시 등의 요건을 갖추어 작

성된 서면이라는 점이 문서 자체에 의하여 객

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사전의료지

시와 같은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을 뿐이

다[1].

따라서 생전유언이 평소에 의료인과는 무관

하게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POLST의 도입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허대석[2]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
법 권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POLST”를 “연
명의료계획서”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

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미 입법 권고

안에 “연명의료계획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POLST와 거의 동일한 제도를 입법 권고에 포
함시켰다[3].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 권고에서 언급

되는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는 
미국의 AD나 POLST와는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D와 POLST의 운영에 대

해 개괄하면서, 한국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의

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점을 분석

하고,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포함

하여 AD와 POLS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의 해당 제도에 대
한 운영에 대비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
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 AD의 윤리적ㆍ법적 쟁점들

1. AD의 방식과 번역

흔히 국내에서는 AD를 “사전의료지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

나 미국의 AD는 생전유언(living will)과 대리

인을 지정하는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
ney, DPA)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의료의향서”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 어
렵다. 또한 미국의 AD는 이와 같이 생전유언과 
DPA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DPA가 중
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 또한 제공되고 
있지도 않다. 다행히도 국립암센터는『완화의료 
팀원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개론』에서 AD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전 지시(advance directives)’는 환자가 

사전에 자신의 건강 돌봄 계획에 대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사전 지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건강 돌봄에 관해 지시

하는 것과, 환자를 위한 대리인(proxy)을 결

정하는 것이다[4].

그러나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사전의사결정

서(advance directives)”라는 표현이나 “생명

에 관한 사전유언(advanced directives)”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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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5].
미국 AD의 역사는, Breu [6]에 따르면, do 

not resuscitate (DNR)를 제1세대라고 이해할 
경우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제2세대로 
이해되는 생전유언의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

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Annas [7]에 
따르면, “living wil”이란 용어는 루이스 쿠트너

(Luis Kutner)가 1969년 만들어 낸 말이며, 우
리 말에서는 “생전”으로 번역하는 “living”이란 
용어가 붙은 것은 유언(will)과는 달리 죽음 이
전에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Breu는 보건의료 대리인(health care proxy)
의 지정 방식을 제3세대 AD로 설명하고 있다. 
1991년 시행된 환자 자기결정법(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에

게 치료거부권이 있음과 함께 AD 작성에 관해 
알려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AD 시
행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8].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미국의 거의 모든 주
는 AD 관련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7]. 

AD의 작성은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 기증과 
연계된 양식을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미시건 주의 경우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포함한 통합 서식이 포함된 설명서와 서
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9]. 물론 통합 서식의 
제공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서식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AD가 마치 장기기증이나 인
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되는 위험

도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지정하도록 되
어 있고, 증인의 서명을 통해 법적인 효력이 발
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전유언이 지닌 의미의 불명료성과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AD가 대

리인을 지정하는 제3세대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나름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과
연 대리인에게 생명에 관한 결정을 위임하는 것
이 환자 본인의 자율성 의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많다. 특히,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리

인 지정 방식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에 현실적 
복잡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제도로 평가될 수 있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대리인 지정 방식을 수
용할 만한 법적 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혹
자는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성년후견

인 제도가 대리인 지정 제도의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입법 권고에서도 성년후견

인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런 견해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정착 성년후견인

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947조의2는 
다음과 같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

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

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

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

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

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년후견인은 
미국의 DPA가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

록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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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치료 목적이 아닌 연명의료의 보류나 
중단까지도 여기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결정은 가정법원이 내리

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 점은 해당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미국보다

는 독일의 법제를 참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
러나 국내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의료행위에 대해 가정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위 규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

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의학적 결정을 판단할 만
한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이 충분히 있는지도 의
문이며, 행정절차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위와 같
은 제도는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규정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DPA가 한국 사회에 정
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공적인 토론이 
전개되고 다양한 입장에 근거한 의견들이 수렴

된 후에만 도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

면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를 따르고 있는 한
국 문화는 가족 이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가족의 일원으로 한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부터가 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일이고, 지정된 사람 역시 자신이 단
독으로 생사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

는 데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
단된다[10]. 특히 국내 설문자료를 보면 가족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다[11].

DPA 도입의 위와 같은 걸림돌로 인해 DPA 

부분을 삭제하거나 약화시킨 채, 한국에서는 
AD를 “사전의료지시”나 “사전의료의향서”라
고 번역하는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의료지시”라는 번역이 “의료에 대
한 지시”라고 이해된다면, 이 용어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위임장 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 번역어 역시 적절

한 번역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사전의

료의향서”라는 번역은 의료에 대한 의향을 기록

한 문서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거의 생전유

언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이 번역어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

어이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AD에 대한 적
절한 번역은 “사전지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2. AD의 문제점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 두 방식 모두를 지칭

하는 AD는 시행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으

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생
전유언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진술 내용의 
모호함이나 추상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의료인

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의사를 실행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설사 정
확한 해석이 있다하더라도 환자의 의사가 무엇

이었느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의료인이 그 
내용을 곧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의학적 결정이

라고 생각하기 어렵다[12]. 따라서 법리적으로 
생전유언은 그 내용대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
느냐는 측면에서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자율성 존중이라는 윤리적 원
칙에 입각해서만 해당 환자의 의사가 의학적으

로 실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도 생전유언의 내용이 환자의 진정한 의사

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조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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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이다.
생전유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대

리인 지정은 운용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의사를 대변해 줄 
한 명의 대리결정자를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료인은 그 대리결정자와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

의 입장에서는 생전유언의 해석에 의존해야 하
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DPA는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DPA는 대리결정인가 아니면 자율성의 
대리 행사인가? 만약 자율성의 대리 행사라면 
과연 어떤 이론적 측면에서 DPA는 자율성의 행
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DPA는 대리인이 
해당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
고 충실하게 그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전
제에 근거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해야 하는 환자의 원래 의사에 따라 충실하

게 의료 결정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신뢰에 기
초한 것일 뿐이다.

물론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이 이미 위와 같은 
문제점까지를 포함하여 어떤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니 그 대리인에게 전권을 위임한 그 자체가 
자율성의 행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
연 이런 해석이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타당한 것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

다. 문제의 핵심은 포괄적인 위임에 있다. 만약 
대리인의 지정뿐만 아니라 생전유언까지 덧붙여 
놓았다면 대리인의 결정을 수용하는데 있어 어
느 정도 생전유언이 대리인의 결정에 대한 타당

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앞
서 언급했듯이 생전유언은 해석의 문제로 인해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대리인이 이해상충의 문제 등 피대리인의 의사

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한, 대리인의 결정이 피대리인의 
의사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위험은 이론적으

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AD 그 자체가 지닌 문제점이 있다. 

AD는 평소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생전유언이든 
대리인 지정이든 작성자의 진의에 변동이 없음

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흔
히 이러한 문제는 AD의 유효기간이나 갱신과 
관련된 문제, 갱신이 요구되는 경우 게으름이나 
귀찮음 등과 같은 인간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심
각한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10]. 아울러 자율

성 행사의 시간적 간격이 지닌 의미와 미리 지
시하는 것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자아 
정체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

되기도 한다[10]. 간단히 말해, 지금 이 순간 또
는 적어도 짧은 시간내에 자기결정권을 직접 행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두고 미리 결정

했던 것에 근거하여 그 결정을 지금 이 순간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
에는 이론적으로 몇 가지 점들을 전제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판단을 내리는 데 고려했

던 사항들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 자기결정

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여전히 동일한 가치관이

나 인생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 추상적으로 표현

하자면 자기정체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이

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고려하고자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AD
를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존중해 주는 데 어려움

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을 직
접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자신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내용을 미리 서술한 것이 생
전유언이란 제도의 취지이고 생전유언에 기재된 
내용의 모호함 때문에 의사결정의 대리인을 미
리 정해 놓는 것이 바로 DPA 제도의 취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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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다면, 자기결정권의 행사 시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그 자체가 이들 제도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기하는 순전히 이론적인 문
제점들에 불과하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AD가 지닌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AD는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

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생전유언의 내용이 비록 
해석의 여지가 있어 환자의 진정한 의사 그 자체

와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른 객관적

인 자료에 의해 해석을 달리할 상황이 아니라면 
생전유언의 내용에 기초하여 주어진 의학적 상
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환자의 의사에 가까운 것
이지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을 의사결정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였

으니 의료인이 대리인의 결정에 대해 달리 의심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대리인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인간

의 나약함, 진의변경 가능성, 갱신제도 도입 여
부 등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자
기결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다

른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
는 한 이미 작성된 생전유언이나 지정된 대리인

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AD만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

다. AD가 구체적인 의료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

이 아니라면 점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성을 보완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도입되어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POLST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III. POLST의 도입과 관련 쟁점들

1. POLST의 주요 특징

POLST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인 POLST 프로그램은 환자, 환자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건의료전문인들 

사이의 대화에 기초한 임종 계획(end-of-life 

planning)에 대한 접근 방법이며, 이 프로그

램의 목표는 중환자나 노쇠한 환자들이 자신

들이 원하는 치료나 원하지 않는 치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의사가 문서화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13].

POLST의 특징은 첫째, 보건의료전문인과 함
께 작성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AD가 의료인

과 작성되어야 할 것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지 않
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기본적으로는 환자와 함께 의사가 작성한

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D와 같이 평소에 작
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의료 상황

에 직면하여 의료인과 함께 작성한다는 점에서 
POLST는 AD와는 매우 다른 중요한 특징을 지
니고 있다. POLST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다는 
것은 대화에 중심을 둔 접근법의 채택으로 평가

되기도 한다[14].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AD
가 법률적 문서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착 필요한 대화 즉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의사와 환자 또는 환자 가족과의 대화가 강조되

지 못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와 함께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대

화하고 POLST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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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자의 구체적인 질환, (이익과 대안 치

료를 포함하여) 치료 옵션, 그리고 환자의 질

환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것들이 발생할 것

인지; 그리고 (b) 환자의 진료 목표와 가치들

[15].

위에서 열거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를 거친 후 
보건의료전문인은 환자가 임종기에 원하는 치료

나 원하지 않는 치료를 표시하면서 POLST 양식

을 완성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POLST는 임종

기에 시행할 의학적 지시(medical order)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전문인이 이 양
식에 한 번 서명을 하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
사가 알려지게 될 것이고 어디에 있든 의료상 응
급 상황에서도 그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15]. 이것은 생전유언이 응급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POLST가 지닌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16]. 간혹 생전유언의 문
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생전유언 
수용의 어려움이 지적되곤 하지만 이것은 생전

유언의 운영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POLST는 

AD와 달리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POLST는 중증질환을 지니거나 노쇠

한 환자가 일년 안에 사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작성하는 것으

로 설명되어 있다[15,17].
POLST는, 허대석[2]에 따르면, “1995년 미

국 오레곤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4년에 전
국적으로 National POLST Paradigm 사업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POLST를 추진하고 있
는 National POLST Paradigm Task Force 
(NPPTF)의 POLST 프로그램에 대한 홈페이

지에서는 현재 Oregon과 West Virginia를 성
숙(mature) 단계로 소개하고 있고, Colorado, 

California, Georgia, Hawaii, Idaho, Louisi-
ana, Montana, New York, North Carolina, 
Pennsylvania, Tennessee, Utah 등 12개 주
는 승인(endorsed) 단계로,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aine, Maryland, Mas-
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Vermont, Virginia, 
Wisconsin, Wyoming, Arizona 등 28개 주
는 승인 추진(developing) 단계로 소개되고 있
으며, Alabama, Alaska, Arkansas, Missis-
sippi, Nebraska, Oklahoma, South Dakota, 
Washington, D.C. 등 8개 주와 1개 특별자치

구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소개하

고 있다[18]. 여기서 “승인”이란 각 주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을 National POLST Paradigm 
Task Force가 승인한 것을 의미한다.

National POLST Paradigm Task Force가 
프로그램의 표준을 수립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자 하는 주를 돕고자 2004년 처음으로 공
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감안할 때[19], 
POLST는 최근에 급속도로 미국의 상당수의 주
에서 수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AD와 POLST의 비교

POLST는 결코 AD에 대한 경쟁 프로그램이

라거나 대체 프로그램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선 POLST는 AD와 작성 시기

가 다르고, 작성 방법 및 적용에 있어서도 다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AD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POLST
는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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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ST 홈페이지는 “POLST and Advance 
Directives”라는 제목 아래에서 “Does a 
POLST form replace the Advance Direc-
tive?”라는 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양자의 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POLST 양식은 AD를 보완하며, AD를 대

체하고자 의도된 것이 아니다. AD에는 법적

인 보건의료 대표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

이며 미래의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

ments)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AD는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성인

들에게 추천된다[16].

우리는 위 인용문에서 AD는 법적인 보건의료 
대표자 즉 대리인 지정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작성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 없이 모든 성인이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POLST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는 AD와 
POLST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사전지시

ㆍ18세 이상 누구나

ㆍ미래 치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ㆍ보건의료 대표자를 지정함.

ㆍ응급의료인을 가이드하는 것은 아님.

ㆍ이용가능하도록 한 경우 입원 치료 결정

을 가이드함.

POLST

ㆍ모든 연령의 중증질환을 지닌 사람

ㆍ현상태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지시

(medical orders)를 제공함.

ㆍ이용가능하도록 한 경우 응급의료인의 

행위를 가이드함.

ㆍ이용가능하도록 한 경우 입원 치료 결정

을 가이드함[16].

우리는 위 인용문에서 AD는 환자로부터의 지
시(direction)이지만 POLST는 의사의 의학적 
지시(medical order)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남
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POLST가 AD
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POLST는 일정 부분 AD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

고 있다. 
첫째, AD는 미래의 의학적 상황에 대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받고 작성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

에 환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지
시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POLST는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고려하여 의
사와 상의한 후 결정한 의학적 지시가 된다. 이
런 점에서 POLST 양식에는 의사의 서명이 요구

된다. 
둘째, AD에 제기되었던 문제로서 작성 시기

와 시행 시기가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어 작성

된 내용이 충분히 현재의 환자 의사와 동일한 내
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POLST에서

는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AD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POLST는 일 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 환자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은 AD가 지닌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POLST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

고 POLST가 AD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는 이유는 POLST는 대리작성도 가능한데 누
가 대리인이 되느냐는 각 주마다 다르겠지만, 
DPA를 통해 지정된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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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ST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적법한 대리인

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환자가 어떤 특정 질환으

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POLST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생전유언은 대리결정에서 최대한 환
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명 POLST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자기결정

권의 행사라는 점 때문에 이론적 관점에서는 상
당히 바람직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이다. 그러나 
POLST의 이러한 장점은 사실상 작성 대상 환
자와 작성 시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AD와 POLST는 다른 목적

을 지닌 상보적인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아울러 POLST는 운용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복잡한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다.
첫째, POLST의 대리작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AD와 달리 POLST는 대리작성이 가능하다. 여
기서 대리작성은 대리결정의 권한을 지닌 대리

인에 의한 작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 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POLST를 운영하

는 데 있어 해당 주에서 의료결정에 대한 대리인 
지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그것

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17]. 현재 각주를 포괄

하여 시행되는 단일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지 않
아, 주마다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미국이 지닌 특수성으로서 각 주마다 
POLST를 포함하여 연명의료 관련 시행 규정이 
다르다 보니 하나의 주에서 작성된 POLST가 다
른 주로도 이동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 즉 이동가

능성(portability)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7]. 
위 두 가지 문제점 중 두 번째 것은 미국 특유

의 문제이므로 한국의 상황에서는 크게 고려할 
만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이다. POLST 작성에 있어 대

리작성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
러나 자신의 의사를 기록한 문서인 AD와 달리 
POLST는 본질적으로 의사가 작성하는 의학적 
지시를 의미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17], 대리작성을 허용하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결정

할 수 없는 경우 어차피 대리인과의 결정이 불가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 대리결정의 
주체가 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어쩌면 
이 문제는 POLST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의료 문
제에 대한 대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그대

로 반영된 문제라고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은 앞
서 언급했듯이, 주 별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통일적이지 않다. 누구를 의료 결정의 대리결정

자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경우, 
DPA는 적어도 누가 대리결정자가 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

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IV. 맺음말: AD와 POLST의 한국 
수용과 관련된 문제들

필자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국의 AD나 POLST를 한국이 수용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어
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나아가 어떤 사안들

이 향후 사회적 의견 수렴이나 학술적 담론이 대
상이 될 필요가 있는지 언급하며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경우는 명시적 의사

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권고에서는 연명

의료계획서를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
다고 밝히고 있어[3]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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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이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 권고에서 언급하고 있
는 의사 미추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법한 대리

인의 결정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를 의사 2인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인이 없다면 병원윤

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물론 
그 결정 내용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활용하여 작
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문제 삼는 
것은 대리인이 이미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었던 경우처

럼 연명의료계획서만으로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가 수용될 근거가 현재의 입법권고에는 마
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
결에서도 대리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

서 미국와 같이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대리인 작성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향후 폭넓

은 의견 수렴과 학술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입법 권고가 연명의료계획서의 대리인 
작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리 결
정의 문제에 대해 다룬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언급된 바 없었던 
것으로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보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대리결

정의 내용이 입법 권고에 포함된 것은 사실 많은 
경우 의료 결정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가 대
리결정이 필요한 경우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

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라는 현
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입법 권고에서는 대리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 혼돈된 용어, “법정대리인”, “성년후견

인”, “적법한 대리인” 등을 사용하고 있어 결정

의 주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정된 입장을 지니

고 있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년후견인을 언

급한 것은 민법 947조의2에 대한 법리적인 오해

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때 현재 한국에서의 대리

결정은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이 전부이다. 결국 
입법 권고는 적법한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만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남용으로 미
국의 DPA 같은 방식의 대리인 지정에 대해 회
의적일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 대리인 지정 방식을 도입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
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현재는 
당분간 가족의 합의 등과 같은 방식이 계속 지속

될 것이다. 하지만 집단적 의사결정의 단점 또한 
예견할 수 있어, 가족과 같은 집단 대리인의 지
정이든 지인이나 가족 중 1인을 지정하는 단일 
대리인의 지정이든, 제도적으로는 환자의 선택

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

은 POLST보다는 AD와 관련된 부분이다. AD
에 대해서 한국의 수용 방식은 여전히 많은 문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생전유언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전의료의향서의 경우에도, 대
법원 판결은 단지 사전의료지시(즉 사전의료의

향서)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객관적인 자료

들 중 하나로 인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가생

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입법 권고에서도 의사와 함
께 작성되지 않은 사전의료의향서는 명시적 의
사가 아닌 의사추정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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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의료의향서의 운영 취지

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
전의료의향서는 바로 본인이 직접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비록 정확하게 
자신의 미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는 없지만, 작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

의료의향서가 POLST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직
접적인 행사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 의학적 
지시와 동등하게 취급될 필요는 없다. 분명 사전

의료의향서는 작성 시기나 방식에 있어 POLST
만큼 구체적인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와 함께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전의

료의향서가 단지 주관적으로 기술해 놓은 일기

나 지인과의 메일과 동등한 정도의 의사 추정의 
객관적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사전의료의향서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사전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의사를 추
정하는 객관적인 자료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의
심할 만한 정황이 아니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을 존중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임종기

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
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종

기의 의학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의
학적 처치들이 삶의 말기나 임종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치의 치료적 효과나 부작

용 등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학적 설
명을 제공받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명을 제공하고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을 

돕고,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를 관리하는 기관

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보에 의한 작성 환경이 제공되지 않

을 경우, 의료인은 얼마든지 자기결정권의 존중

이란 원칙보다는 최선의 이익이란 원칙에 의존

하여 판단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반면 상당히 
정확인 정보를 미리 제공받고 작성자의 의사 변
경 여부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즉 사
전의료의향서의 내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의사들은 사전의료의

향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의학적 결정을 내릴 가
능성이 높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관리 기관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사전의료의향서의 확인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입법 권고에서는 의사 2인이 평소 작
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 2인이 위에서 열거한 
중요한 관리 체계의 요소들이 부재했을 경우에

는 그 문서의 진위 여부나 작성 절차나 과정 등
을 확인하여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리 기관이 없는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는 정말 단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 때문에 우리가 향후 사전의료

의향서 운영 제도를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의사 추정의 객관적 자료로서의 사전의료의향서

가 얼마만큼 존중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 판단

된다. 따라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어떻게 제도적

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시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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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advance directives (ADs) and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English and 

Korean versions, considers some of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surrounding ADs and POLST, and pro-

poses directions for their improvement in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ADs consist of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of attorney (DPA), both of which have merits and defects and give rise to unique 

ethical issues. However while POLST overcome some of the limitations of ADs, they cannot fully re-

place them. This article argues that ADs and POLST have a complimentary relationship. While Korean 

ADs are similar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the introduction of DPA into Korea may be difficult due 

to some special features of Korean culture. It is argued that public debate and academic analysis con-

cerning the identity of proxy decision-makers is needed in order to prepare the legal and ethical ground 

for surrogate decision-makers in Korea. Additionall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 that can assist patients in crafting ADs.

Keywords
advance directives, living wills, proxy,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life-sustaining treat-

ment

Ethical and Legal Issues Concerning Advance Directives and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 Kyungsuk**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3A2043309). 

**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7권제3호(통권 제41호) : 272-285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년 12월  

 Korean J Med Ethics 17(3) : 272-285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December 2014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